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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도 폭 행 등처벌에 한법 우범자2017 7687 ( )

피 고 인 피고인

상 고 인 피고인

원 심 결 울동부지 법원 고 노 결2017. 4. 28. 2016 1373

결 고 2017. 9. 21.

주 문

원심 결 하고 사건 울동부지 법원 합 부에 송한다, .

이 유

직권 단한다.

가 죄 법 주 는 국가 벌권 자 인 행사 부 개인 자 권리를 보1. .

하 하여 범죄 벌 법 할 것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추어 보면.

벌법규 해 엄격하여야 하고 명 벌법규 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,

향 지나 게 장해 하거나 추해 하는 것 죄 법 주 원 에 어 나는

것 허용 지 아니한다 법원 고 도 결 법원( 2011. 8. 25. 2011 7725 , 20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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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도 결 등 참조11. 28. 2012 4230 ).

나 종래에 헌법재 소는 특 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 일부 가 처벌 규.

에 하여 법과 같 본법과 동일한 구 요건 규 하면 도 법 만 상향한 것

벌체계 당 과 균 잃어 헌법 본원리에 고 평등 원 에

다는 이 헌결 내 고 에도, 2015. 9. 14. 타 험한 건 하

여 법상 폭행죄 죄 재 손 죄를 범한 사람 가 처벌하는 구 폭 행 등 처, ,

벌에 한 법 법 개 고 법(2006. 3. 24. 7891 , 2014. 12. 30. 12896

개 것 조 항 타 험한 건 하여 법) 3 1 “

조 항 폭행 조 항 조 재 손 등 죄를 범한 자 에 한260 1 ( ), 283 1 ( ), 366 ( ) ”

부분과 구 폭 행 등 처벌에 한 법 법 개 것(2014. 12. 30. 12896 )

조 항 타 험한 건 하여 법 조 항 폭행3 1 “ 260 1 ( ), 283

조 항 조 재 손 등 죄를 범한 자 에 한 부분에 해 도 같1 ( ), 366 ( ) ”

이 헌이라고 결 하 다 헌법재 소 고 헌[ 2015. 9. 24. 2014 154, 398, 2015

헌가 병합 결3, 9, 14, 18, 20, 21, 25( ) ].

이러한 헌법재 소 헌결 취지에 라 헌결 상조항 이 사한 가

처벌 규 조항 하 하여 법 폭 행 등2016. 1. 6. 13718

처벌에 한 법 이하 폭 행 처벌법이라 한다 이 일부 개 어 같 날 시행 었( ‘ ’ )

는데 그 주요내용 상습폭행 등 상습폭 범죄에 한 가 처벌 규 인 구 폭 행,

처벌법 조 항과 폭행 등 특 폭 범죄에 한 가 처벌 규 인 구 폭2 1 ,

행 처벌법 조 항 항 각 삭 하고 이러한 삭 에 라 공동폭 범죄3 1 3 ,

가 처벌 규 과 범 가 처벌 규 인 구 폭 행 처벌법 조 항 항2 2 ,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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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항 하는 것이었고 이 써 존 집단 는 상습 특 폭 범죄 등3 4 ,

본법인 법 각 해당 조항 만 처벌 뿐 이상 폭 행 처벌법에 라 처

벌할 없게 었다.

그리고 폭 행 처벌법 조는 당한 이 없이 이 법에 규 범죄에 공용7 “

우 가 있는 나 그 험한 건 하거나 공 는 알 한 사람 3

이하 징역 는 만 원 이하 벌 에 처한다 고 규 하고 있는데 조항 집300 .” ,

단 는 상습 특 폭 범죄 등 지를 우 가 있는 사람 처벌함 써 공공

안 과 질 를 지하 한 규 법 시부 재 지 실질 인 내용

변경 없이 그 지 어 고 이러한 폭 행 처벌법 우범자 죄는 상범죄인, ( )

이 법에 규 범죄 죄 격 지니고 있다‘ ’ .

다 이러한 벌규 해 에 한 일 인 법리 폭 행 처벌법 개 경 내.

용 폭 행 처벌법 조 입법취지 언 체계 폭 행 처벌법 우범자 죄, 7 , ( )

격과 립요건 등 종합하여 보면 폭 행 처벌법 조에 말하는 이 법에 규, 7 ‘

범죄라고 함 폭 행 처벌법에 규 범죄만 미한다고 해 함이 타당하다’ ‘ ’ .

라 한편 폭 행 처벌법 조에 말하는 험한 건 라 함 범죄 장에. 7 ‘ ’

사용할 도 아래 험한 건 몸 는 몸 가 이에 소지하는 것 말하고 법(

원 고 도 결 등 참조 당한 이 없이 폭 행 처벌법에 규1992. 5. 12. 92 381 ),

범죄에 공용 우 가 있는 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 인 범죄행 가

없다고 하 라도 그 행 자체에 하여 폭 행 처벌법 우범자 죄 구 요( )

건 충족하는 것이지만 법원 고 도 결 법원( 2005. 8. 25. 2005 3875 , 2007. 6.

고 도 결 등 참조 나 그 험한 건 소지하고 있다는28. 2007 2439 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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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만 폭 행 처벌법에 규 범죄에 공용 우 가 있는 것 추 다고

볼 는 없다 법원 고 도 결 법원 고 도( 1983. 9. 13. 83 1323 , 1998. 4. 14. 98

결 참조 그리고 사재 에 공소가 범죄 구 요건 이루는 사실286 ).

에 한 증명책임 검사에게 있다 라 피고인이 폭 행 처벌법에 규 범죄에.

공용 우 가 있는 나 그 험한 건 하 다는 검사가 증명하

여야 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폭 행 처벌법 우범자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2. ( ) ( ‘ ’

라 한다 요지는 피고인이 경) , 2016. 6. 14. 12:20 공소외인이 사용하 칼 빼앗

하다가 여 않자 자신 집 가 험한 건인 과도 칼날 이 를 들고( 22cm)

당한 이 없이 험한 건 하 다는 것이다.

가 그런데 에 하면 다 과 같 사 알 있다3. . , .

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 행 처벌법 조에 해당함 이 소하(1) 7

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 행 처벌법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도,

과도를 하 는지에 하여 아 런 재가 없다.

피고인이 사 에 부 원심 법 에 이르 지 당시 과도를 소지한 사실(2)

인 하 나 구체 폭 행 처벌법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도 과도를 소,

지하 는지에 하여는 아 런 진 도 하지 않았다.

피고인이(3) 공소외인과 다툰 직후 자신 집에 과도를 가지고 이를 소지하게

었 나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폭 행 처벌법에 규 범죄를 실 범할,

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과거에 행 폭 행 처벌법이 규 하고 있,

는 범죄를 질러 처벌 도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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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이러한 사 앞 본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출한 증거들만 는. ,

피고인이 당한 이 없이 폭 행 처벌법에 규 범죄에 공용 우 가 있는 험

한 건 하 이 합리 심 없이 증명 었다고 볼 없다 피고인이.

당시 법상 폭 범죄에 사용할 도 과도를 소지하 라도 이러한 범죄는 2016.

법 개 에 라 이상 폭 행 처벌법 조에 말하는 이 법에 규 범1. 6. 7 ‘

죄가 없 므 피고인 폭 행 처벌법 우범자 죄 처벌할 는 없다’ ( ) .

그럼에도 원심이 그 시 같 이 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죄 단하4.

니 이러한 원심 단에는 논리 경험 법 하여 자 심증주 한계,

를 벗어나거나 폭 행 처벌법 조 해 폭 행 처벌법 우범자 죄 구7 ( )

요건에 한 법리를 해함 써 결에 향 미 잘못이 있다.

그러므 상고이 에 한 단 생략한 채 원심 결 하고 사건 다시5. ,

심리 단하도 원심법원에 송하 하여 여 법 일 견 주,․

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법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

법 용 _________________________

법 상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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